
 

▌화제의 뉴스▐ 

 

권익위, 국유지 사용료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‘주거용’ 요율 
적용하여야 
 

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, 국유지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%를 적용하여 산정하지만, 주거용

의 경우 2%를 적용합니다(제29조 제1항). 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10월경 용산구 경원

선 주변 무허가주택 중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‘임대사업용’이라고 평가한 후, 5%를 적

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.   

 

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주택들에 대하여 기존에는 2%를 적용하였습니다.  또한 사용료를 부과하면

서 지난 5년간 사용료 차액(3% 상당)을 동시에 부과하였습니다.  그래서 과거 5년간의 추가 사용료

를 지불할 상황에 놓였던 소유자들의 법률상담 및 민원이 이어졌습니다.  

 

국가권익위원회는 소유자의 실거주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실질적 기능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

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5%를 적용한 사용료부과는 위법ㆍ부

당함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.  유사 민원, 행정소송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분쟁 해

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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